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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음에 의한 청력 장해는 업무상 질병 중 가장 흔한 것으

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 사업장의 15.7%, 근로자의 

16.0%에서 위해 소음에 노출되어 있으며, 2015년 소음노출

수준이 90 dBA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15.06%이며, 

과반의 근로자가 85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고 있다고 알

려져 있다. 대다수의 근로자가 청력에 영향을 미치는 80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의 40.0%, 비

제조업 사업장의 10.2%가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이라고 보고되었다.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은 85 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하며, 노인성 

난청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제외하나, 최

근 법원판결에 따라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영향

을 미친 경우 소음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

손실(노인성난청 등)이 가속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질

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소음 특수건강진단은 1일 8시간 작업기

준 85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

며,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시행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수준이 90 dBA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8시간 

평균 소음노출값(LAeq, 8 h)이 75 dBA 이하 수준에서는 장

기간 직업적으로 노출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청력 장해의 영

향은 없다.3)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

무상 소음성난청으로 인정된 경우는 전체 18140명으로 2013-

2015년에는 평균 200-300명 정도가 인정되다가,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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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5429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Table 1).

최근 소음성난청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소음노출 수준과 

기간을 이전보다 확대하여 해석하여 과거 85 dBA 기준을 과

도한 소음이 있는 경우 80 dBA까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비대칭 난청, 일측성 난청, 혼합성 난청, 노인성 난청의 

경우도 소음성난청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해급여 청구권의 발생

이 난청이 유발되는 작업장을 떠난 때가 아닌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4두7374)에 따라 급격히 소음성난청 판정이 

증가하고 있다.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가 과거 

퇴직 후 3년에서 소음성난청을 진단받은 날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난청을 인지하여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시점으로 변경되어 퇴직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

여도 업무상 소음성난청 청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소

음노출 작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수년에서 수십년이 경과한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의 소음성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

가 증가하며, 노인성난청이라도 소음성난청이 일부 인정되면 

난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성난청은 배제되는 판결에 따

라 소음성난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소음성난청과 노인성난청이 복합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노화에 의한 난청 요소를 배제하고 소음에 의한 난

청의 영향만을 평가하는 해결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      론

소음성난청

현재까지 정리된 소음성난청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4) 

소음성난청은 소음노출에 의하여 내이의 유모세포에 작용하

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저주파수에서는 40 dB, 고주파수에

서는 75 dB를 넘지 않는다. 초기에는 500-2000 Hz보다 

3000-6000 Hz 영역에서 청력손실이 더 심하게 발생한다. 청

력손실은 초기 10-15년 사이에 급격히 발생하며, 이후 청력

손실률이 감소한다. 또한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소음노출의 

결과로 인하여서는 난청이 더 진행되지 않으며, 과거 소음노

출력이 소음노출에 대한 민감도를 더 높이지는 않는다. 난청

이 증가할수록 내이에 전달되는 소음강도가 감소되어 소음

에 의한 청력손실률은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소음성난청은 

양측성으로 나타나며, 난청 정도가 비슷하나, 양측 귀의 감수

성 차이로 난청 정도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500 Hz부터 

6 kHz까지 6개 주파수 평균이 12 dB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

성난청의 양측 감수성 차이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정하게 

되어,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추가되었다고 판단하게 된다.5)

소음에 의해 청력역치 상승이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생활 요소(연령, 성별, 비직업적 노출 등)에서 유사성을 

갖는 소음노출군과 소음 비노출군 사이의 청력 차이가 발생

됨을 입증해야 한다. 소음성난청에 대한 초기 대단위 연구에

서 초기 수년 동안 고주파수 영역에서 난청이 발생하며, 난청

은 주로 4 kHz에서 발생하고, 약 10년 후에 고주파수 영역 

청력손실의 속도는 감소하지만 난청 정도는 지속되고, 4 kHz

보다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청력손실은 계속되며 2 kHz에

서 손실이 가속화되는 것이 확인되었다.6)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1990, 2013), 미국국립표준연구소(American National Stan-

dards Institute, ANSI [1996]) 및 미국산업안전보건청(Oc-

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1981])은 다양한 강도, 기간 소음에 노출된 작업자를 대상으

로 한 대단위 연구를 근거로 노출 강도와 노출 기간에 따른 

난청 정도를 주파수에 대한 함수로 가장 잘 맞는 소음성난청

표를 만들었다. ISO-1999 모델은 Johnson7)의 군간 비교와 

분석에 기반하며, 중앙 소음성 관련 영구역치이동(noise-in-

duced permanent threshold shift, NIPTS)이 일일 8시간 노

출 강도와 각 주파수에 대해 다르게 설정된 역치 노출 강도 

간 차이의 제곱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ISO-1999 (2013)

에서의 소음성난청 중앙값은 ANSI S3.44 결과와 동일하다. 

Johnson7)의 분석 이후 출판된 연구도 ISO-1999와 일치하는 

소음에 의한 역치 상승 추정치를 제공한다. 각각 85, 90, 95, 

100 dBA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소음성난청의 중앙값의 변

화를 40년까지 표기한 것이다(Fig. 1). 소음노출 강도에 따른 

청력역치의 상승 그래프에서 소음노출 초기 10년 동안 청력

역치 상승 정도가 뚜렷하며, 이후 상승 정도가 감소한다. 이 

그래프는 소음노출군과 대조군 차이를 표기한 것이므로, 청

력역치를 예측하려면 소음성난청 중앙값에 해당 연령의 청력

역치 상승값을 더해야 한다. 90 dBA와 100 dBA 차이는 명

확히 크다. 소음성난청에 따른 역치 변화는 모든 주파수에서 

첫 10년 동안 가장 빠르며, 이는 특히 고주파에서 현저히 드러

나는데, 4-6 kHz 영역에서는 40년 동안의 소음성난청의 역

Table 1. Status of occupational diseases - noise-induced hearing loss

Year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Number of people diagnosed 275 259 278 372 472 1051 1414 1986 2711 4168 5376
Data from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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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변화의 75%가 첫 10년에서 발생한다. 약 80 dBA 소음 강

도는 입증 가능한 난청을 유발하지 않으나, 더 높은 강도의 

소리에 대한 일과성청력역치상승(temporary threshold shift)

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75-80 dBA 이하의 소음 강도는 

일과성청력역치상승과 소음성난청에 대한 영향이 없다.8,9) 

미국 및 기타 선진국에서 청력 손실의 두 가지 주요 요인은 

노화와 소음이다. 이들은 종종 동시에 발생하며 사실 대부분

의 업무상 소음성난청 보상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은 상당한 

노인성난청을 가지고 있다. 두 요소가 모두 감각 신경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데시벨(dB) 가산(hearing loss [HL, 난청]= 

age-related permanent threshold shift [ARPTS, 노화 관련 

영구역치이동]+NIPTS)은 모든 소음성난청 연구에서 당연한 

가정으로, 젊은 나이에 소음성난청이 발생한 경우에도 노인

성난청이 동일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10,11) 또한 노

인성난청이 있는 노인에서 소음이 노출되는 경우와 젊은 연령

에서 소음이 노출되는 경우에서 소음성난청이 동일하게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12) 소음성난청과 노인성난청이 복합된 

난청 정도가 40 dB 이하일 때 데시벨 가산은 소음성난청과 

노인성난청의 상호 작용을 잘 예측하나, 40 dB를 초과하는 

경우 ISO-1999 및 ANSI S3.44는 예상된 데시벨 가산된 역치

상승에서 일부를 제외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 공식은 다음

과 같다: HL=ARPTS+NIPTS-(ARPTS)(NIPTS)/120. 이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 손상이 많아지면 다른 원인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근거로 하며,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ISO-1999의 압축상수 120은 변경되어야 한다.

개별 감수성에 대한 연구에서 연령과 귀 관련 질환에 따른 

차이를 최대한 제거하여도 직업적 소음노출군과 비노출군의 

난청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소음 비노출군에서 청력역치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가변성의 많은 부분은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난청과 관련이 있다. ISO-1999에서도 성

별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단 하나의 소음성난청 역

치변화 값을 제시함으로 개별 감수성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

지 않는다. 이는 “소음 및 청력 손실”에 관하여 National In-

stitutes of Health Consensus Conference가 “특정 개인이 확

립된 손상 위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속에서도 안전할 것이

라고 예측하거나, 또는 특정 개인이 어떤 노출에 대해 평균보

다 큰 청력 손실을 보일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에는 현재 과학

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한 것과 같다.13)

노인성난청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청력손실을 노화에 의한 

난청으로 노인성난청이라고 한다. 성별로 비교하면, 고음역에

서 남성의 경우 35세 이상에서, 여성의 경우 40세 이상에서 

연령의 영향이 두드러지며 50대 이후 더 뚜렷해진다. 노인성

난청은 가장 높은 주파수에서 영향을 더 먼저 받으며, 변화

도 더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남성에서 여성보다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많고 1 kHz 이상에서 더 심각한 손실이 주로 

발생한다. 해당 주파수에 대해 청력역치 상승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가속화되며, 연령이 높을수록 일정 기간 동안에 걸

쳐 악화되는 청력역치 상승이 크다(Fig. 2). 정상인의 귀에 비

해 소음에 의해 손상을 받은 귀는 노화에 따른 해당 연령 수

준보다 빠르게 청력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젊었을 때 지속 소

음이 아닌, 충격 소음에 노출되면 4-8 kHz에서의 연령에 따

른 청력손실이 보다 가속화하기도 한다. 노인성난청은 적어도 

기존 순음청력검사 범위(0.25-8 kHz)보다 높은 주파수 영역

에서 성인 초기에 시작되며, 20-29세에서 14-19 kHz 초고주

파수 영역에 대한 청력역치가 동일 영역에 대한 10-19세의 

역치보다 더 높다.14)

일반인의 청력역치에 대하여 현재 가장 권위있는 자료는 

ISO-1999 (2013)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ANSI S3.44) 자료

이다. 청력에 대한 ISO와 ANSI 모델 자료는 소음성난청과 

노인성난청이 복합된 경우에 가장 유용할 수 있다. 미국 공중

보건국은 1960년대에 다양한 연령대별로 청력역치를 측정했

고, 이는 전체 인구를 대표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귀 질환에 

대한 선별 과정이 없어, 업무상 또는 비직업적 소음노출 대상

이 포함되었다.15) 청력역치의 자료 결과는 Johnson7)에 의해 

재분석되고 정리되어 국제 표준자료 ISO-1999 (1990)에 통

합되었다. 노인성난청에 대한 최신 자료는 미국 인구 데이터

를 포함한 최근 ISO-1999 (2013)에 개정되어 있다. 소음에 

노출된 대상자와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정상인의 청력 수준

을 추정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는데, ISO 1999에서는 자연적

인 청력손실과 소음에 노출되었을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Fig. 1. Average noise induced permanent threshold shift as a func-
tion of years of exposure; the parameter is exposure level. NIPTS, 
noise-induced permanent threshold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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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 있는 청력손실의 정도를 표시하고 있다. ISO-1999 

‘자료값(database) A’는 소음노출과 귀 질환이 없는 선별된 인

구 집단에서 노인성난청에 의한 청력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Robinson과 Sutton16)의 공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실제로 

청력 수준이 아니라 18세 청력역치보다 얼마나 많은 데시벨 

역치가 증가하는지를 말한다. 소음과 귀 질환에 대한 선별 

과정 없이 구성된 모집단의 경우가 ‘자료값 B’인데 이것이 노

인성난청의 기준으로 권장된다. Hoffman 등17,18)은 미국 국민

건강영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의 최근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력역치 분

포를 보고하였고, 10 백분위수, 50 백분위수, 90 백분위수를 

표기하였으며, ISO-1999 (2013)의 새 버전에서는 자료값 B.4

로 표기된다. 5 백분위수 및 95 백분위수도 포함되어 있어 모

집단의 90%를 포함하는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연령 증가에 따라서 노인성난청은 악화되고, 가속된다. 50세

와 70세 사이의 청력 악화 정도는 30세와 50세 동안의 난청 

진행보다 훨씬 더 크다. 모든 연령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난청 

정도가 심하며, 특히 저주파수보다 고주파수 청력역치 차이

가 더 많다(Fig. 3).

1996년 ISO-1999 자료에 미국 ANSI S3.44를 근거하여 직

업적 소음노출된 경우를 엄선하여 제외한 선별된 인구 노화

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Annex C’가 추가되었다(ANSI 

S3.44-1996 [R2006]). 1970년대 후반 미국 1개 주(State)에서 

편의표출(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Annex C 청력

역치가 얻어졌다. 직업적 소음에 노출된 사람들을 단순히 제

외하는 ANSI Annex C와 같은 데이터 세트는 일반 인구의 

직업적 소음의 실제 영향을 과도하게 교정하며 이러한 효과

를 예측하거나 평가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최근 미국 국가건

강영양조사(NHANES)에 따르면 성인의 청력역치는 과거 수

십 년보다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고주파수 역치가 개선되었

다.17-19) 이는 업무상 소음노출, 흡연 및 기타 위험 요인의 감

소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평균 청력개선은 우리

나라 국가건강영양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데, 검사 시기가 

10년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국가의 청력역치에 

대한 자료는 대규모 연구를 기반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남녀에 대한 20세부터 60세

까지의 표준청력역치이동(standard threshold shift)을 이용

하여 연령보정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연령보정 수치(age-cor-

rection table)를 초과하는 경우 연령에 따른 변화를 초과하

는 변화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최근 노인 취

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출 가능한 범위가 60세인 것은 문

제가 있어 Dobie와 Wojcik20)은 미국 국가건강영양평가조사 

Fig. 2. Median (50 percentile) audiograms from male (A) and female (B) of different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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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근거하여 75세까지 적용할 수 있는 연령보정 수치를 

산출하여 보고하였다. 미국 국가건강영양평가조사 결과는 선

별과정 없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이며, 이는 직업

적 소음성난청에 대한 적절한 대조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5기와 8기 국가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청력검사 결과 

값을 근거로 우리나라 표준청력역치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연령보정 수치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40세 이후부

터 85세까지의 평균 청력역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미

국 OSHA Table (Appendix F of OSHA 29CFR 1910.95.)은 

새로 개정된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연령 

보정하여 소음에 의한 청력변화가 발생한 것인지, 연령 증가

에 따른 청력변화인지를 평가하고 있어 이를 소음성난청의 

진단과 장해평가에 적용하고 있다.21)

노인성난청은 보편적이고 유전적 다양성 외에는 특별한 병

인이 없으며, 병리학적 변화도 일정하지 않고 노인성난청에만 

나타나는 변화도 없다. 노인성난청에 대한 유전적 영향은 일

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22) 친척과 배우자 쌍,23) 형제자

매 쌍과 부모-자식 쌍을 비교하여 시행되었으며, 공유된 환경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비교 대상이 유전적으로 더 가까울수

록 청력역치가 더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적인 영향이 동

등한 것을 고려해도 유전성(유전학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 비

율)의 범위는 0.25-0.55이다. Demeester 등24)이 검토한 추가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노인성난청의 유전성을 

0.25-0.98로 추정했다. 이는 같은 연령층의 다양한 노인성난

청 변이의 상당 부분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노인성난청은 여러 유전자와 가능한 환경 요인의 상호 작

용에 의해 결정되는 ‘복잡한 특성’(고혈압, 당뇨병, 지능지수, 

신장 등)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유전자 영향을 구별하고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소음성난청과 노인성난청이 복합된 경우

일반적으로 난청은 노인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질환이다. 

2000년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

상 전체 노인의 25.9%가 양측성난청을 갖고 있으며, 난청 정

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빈도가 높아진다.25) 노인에서 

순음청력검사로 소음성난청과 비소음성난청(노인성난청)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음에 노출된 경우 4 kHz 주파

수 영역에서 소음에 의한 노치(notch)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는 소음성난청의 특징이지만 고주파수 청력역치가 증가하는 

노인성난청이 복합된 70세 이상 인구집단의 청력도에서는 소

음성난청 특성이 나타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소음노출기간이 끝나면 난청은 더 이상 진행되

지 않고 지연성 난청을 초래하지 않는다. 소음성난청은 소음

노출 기간에만 난청이 발생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가

로 악화되지 않으나, 노인성난청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연령과 순음청력역치에 

관한 역학적 연구들에서 75세 혹은 70-80세에서 난청은 소음

노출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의하여 발생하며, 유전적 특성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에 있어서 소음노출 경력이 

있는 경우 노출력이 없는 경우보다 청력상태가 나쁜 것은 노인

성난청과 소음성난청이 복합된 것이 원인이며, 현재까지는 소

음의 축적효과 그리고 청력의 노화에 대한 상가적 모델(addi-

tive model)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ISO 1999에 따른 것

으로 총 청력손실은 노인성난청과 소음성난청의 합에 중복 요

인(compression factor)을 뺀 것이며 이는 역치이동(threshold 

shift)이 20-25 dB를 넘지 않을 경우 사용될 수 있다. 

Kujawa와 Liberman26)은 소음노출 이후 노인성난청이 진

행된다는 실험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이 경우에는 미성숙된 

생쥐를 이용한 실험이며, 지속적인 소음에 의해 발생하는 소

음성난청과는 발생기전이 다른 소음충격을 소음노출원으로 

이용한 문제점이 있다. Gates 등27)의 연구에서는 소음노출이 

중단된 소음성난청 노인에서 2 kHz 청력역치 상승이 정상 

노화관련 역치이동 값을 초과한다고 보고하였다. 소음성난

청의 특징인 청력검사의 3-6 kHz 노치(notching)가 심한 경

우가 심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 비하여 청력 악화가 노인에

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소음성난청이 있으면 노인성난청

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으나, 소음성난청 정도를 소음노출 

정도가 아닌 청력도상 노치에 근거하여 판단한 점과 노치 정

도는 검사를 진행할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소음노출 이후 노

인성난청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

다. 이런 결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ISO-1999 모델 중 소음노출군에서 4번째 

10년에는 거의 소음성난청에 의한 역치 변화가 없다는 결과

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후 진행된 여러 종단연구에서 소음

에 노출된 기왕력이 있어도 이후 노화성 난청의 변화를 초과

하는 난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28-30) 

이를 근거로 미국직업환경의학회 직업성소음성난청 판정지침

에서는 소음노출 이후 노인성난청이 추가로 더 악화하는 소

음노출의 지연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기되었다.4,31) 

이에 최종적인 난청은 과거 소음노출에 의한 난청 영향이 잔

존하고, 소음노출 기간에 영향으로 유발된 난청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며, 이후에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청력손

실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ISO Database A는 과거력, 신체검사와 청력검사의 이상으

로 대상군을 선별하여 노화에 의한 난청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소음노출 초기에는 난청이 발생하지 않고, 임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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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별하지 않아 한계를 갖는다. 소음성난청의 법적 배상 평

가를 위한 난청 기준값은 ISO Database B.4 이용이 권장되

는데, 이는 선별과정이 없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노인성난

청 자료를 만든 것이다.32) 미국표준협회 기준(ANSI S3.44, 

2006)은 업무상 소음노출된 군을 제외한 결과이며, 이 자료

는 ISO 1999 Annex C에 포함되어 있어, 정상인과 소음노출

군을 가장 잘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상 소음성난청이 발

생하는 대상의 생활 요소(흡연, 식생활, 심혈관질환 등)는 전

체 인구와는 달라 난청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며, 이러한 생

활 요소를 보정하면 선별작업이 없는 결과와 같아져서 난청

에 대한 배상 판결은 대부분 선별과정이 없는 ISO Database 

B.4를 이용하며, 이는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33)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이에 

적용한다면 새로운 대표값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음에 의한 영향을 평가할 때 직업 소음노출이 없도록 선별

하여 확인된 ANSI S3.44 (1996)에서의 청력역치가 가장 정확

한 대조군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소음노출 작업자들

은 소음노출되지 않은 군에 비하여 흡연, 당뇨 빈도가 높으며, 

교육수준이 낮다. 이러한 소음성난청 위험인자를 고려할 때, 

Dobie와 Agrawal34)은 직업적 소음성난청의 적절한 비교 대

조군은 선별검사 없이 구성된 전체 인구자료라고 하였다.

소음과 노화가 복합된 경우 합리적인 평가방법

일반적으로 소음성난청을 평가할 때 노인성난청 영향을 배

제하기 위하여 3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첫째로 일정 수

준 이상의 청력역치를 갖는 경우에만 업무상 소음성난청 청

구가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다른 원인 즉 노인성난청에 따른 

영향을 제외할 수 있는 정도의 난청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영국이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음성난청 

청구 최소 기준이 50 dB을 초과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과 이에 따른 청구 시점을 가까이 하여, 노

화 또는 질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소음성난청에 대한 장해등급 청구 시한 또

는 연령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최소 난청 기준과 청구소멸 시한제도를 갖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홍콩과 싱가포르로서 소음노출 이후 12개월 이

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청력역치

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ISO에서 권장하는 방법이며, 호주의 

여러 주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난청에서 노인성난청의 영향이 동일하고, 이외의 

변화는 모두 소음성난청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방법35)이 

있으며, 이 방법은 미국 Iowa주에서 1998년 이후 적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심한 난청이 있는 경우 소음에 의한 영향을 

과도하게 평가하고, 노화에 대한 영향을 과소 평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개별 소음노출력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

다. 다른 방법으로는 소음과 노화가 합산된 자료값을 근거로 

개별 난청이 자료값의 어느 백분위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

여 난청에 대한 소음의 역할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노화와 소음에 대한 개인감수성이 동일하다는 것에 근거하

는 장점이 있다.36) 개인감수성이란 다른 사람보다 노인성난청, 

소음성난청이 더 많이, 아니면 더 적게 발생하는 것을 말한

다. 이는 유전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소음노출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백분위수에 따른 장해를 평가해야 한다.

앞서 밝힌 3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소음성난청 청구시점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소음성난청 발생 원인과 결과 사이 시간 

경과함에 따른 문제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가장 유용하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의 경우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Table 2). 우리나라는 소음성난청에 대해 40 dB 최소 청

력역치 수준과 장해등급 청구 기간 3년의 기준이 있었으나, 

2014년 대법원 판례 이후에는 청구소멸 시효 기준이 없어지

고, 40 dB 이상의 최소 청력역치 기준만을 갖고 있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당연히 발생하는 노화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성난청과 노인성난청이 

복합된 경우에 한국형 연령보정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소음성난청을 판정하는 경우에서 난청을 유발하는 원인으

로 노화와 소음 이외에 두부외상, 이독성 약물, 이과 질환은 

흔하지 않다. 따라서 소음과 노화가 복합된 난청의 관여도를 

판정을 위해서는 여러 자료에 대한 지식과 각 자료와 질적 

수준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 개연성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소

음성난청 장해판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은 한 가지 진단

은 선택하고, 다른 진단을 배제하는 것인데, 이런 쟁점을 해

결하는 방법은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

과를 유발한 각 원인을 할당(분담, 귀속)하여 결과를 유발한 

각각의 관여도를 산정하는 것이다. 각 개별사안에 대해서 사

법시스템은 직업적 소음이 얼마나 난청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85 dBA 이하의 소음노출은 소음에 

의한 청력역치 변화가 미미할 것이나, 100 dBA 소음에 40년

간 노출된 경우 발생한 난청을 소음성난청이라고 말하지 않

을 수 없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 모두를 동일시하여 소음성

난청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불가지론적 입장을 갖는 것은 

더 불합리하다. 소음성난청과 노인성난청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구분할 수 없어 동일 범주로 보아야 한다. 

업무상 소음성난청 배상시 사용되는 방식은 전체 난청 청

력역치에서 해당 연령의 청력역치의 중앙값을 제외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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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청력역치의 노화 부분을 제

외하여 소음에 의한 난청만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많

은 주에서는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간혹 노화에 의한 연

령보정을 시행하면 산출된 난청 정도가 소음성난청 최소 기

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연령

보정 방법이 편리하나, 소음이 전체 난청에 끼친 역할(소음노

출 강도 또는 기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 난청에서 노

화에 의한 난청 부분만을 제외하는 소극적 방법이다.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는 경우이면서 전체 난청 정도가 심할 때에는 

소음노출력이 경미하여도 높은 장해율을 받게 되는 불합리

한 제한점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ISO에서 추천하는 연령보정 방법이 있다. 

중앙값 비율 방식(median-ratio method)으로 소음성난청과 

노인성난청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소음에 의한 난청 dB 

중앙값과 노화에 의한 난청 dB 중앙값을 자료값에서 찾고, 

이후 양쪽 중앙값에서 소음에 의한 난청 비율을 구한 다음

에 현재 확인된 개별 청력역치에 이 비율을 적용하여 전체 청

력역치 상승 중에서 소음에 의한 난청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

이다. 검사에서 확인된 전체 청력역치가 소음과 노화에 의한 

중앙값의 합산보다 더 나쁜 청력역치를 갖는 경우에는 난청

을 유발하는 원인이 소음과 노화가 동시에 동일하게 영향을 

주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중앙값을 사용한다는 것은 50%

의 대상자는 중앙값보다는 양호한 청력역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ISO와 ANSI 모델에서 청력 분포는 중앙값(medi-

an)의 위, 아래로 나누어지며, 중앙값보다 위로 많이 분포하

고, 아래로는 적게 분포하여, 평균값(mean)은 중앙값보다 높

다. 소음성난청의 중앙값과 노인성난청의 중앙값이 모두 각각

의 평균값보다 높으므로 중앙값의 비율은 평균값의 비율과 

매우 유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소음의 비율을 노화

보다 높게 판정하게 되며, 계산 방법이 복잡한 단점이 있다.

전체 난청에서 노화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여 소음에 의한 

난청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ISO 기준이 아닌, 우리나라 연령

별 노인성난청의 중앙값이 필요하다. 또한 ISO 기준상 청력

역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는 청력역치 평균에 사용

하는 주파수가 다르다. 8기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2019-2021)

에서는 40-80세까지의 우리나라 성인의 9861명의 청력역치

를 제시하고 있다. 남자는 4186명이며, 여자는 5499명으로 순

음청력검사를 시행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0.4±11.9세였다. 

우리나라 청각장해 판정은 0.5 kHz, 1 kHz, 2 kHz, 4 kHz

의 청력역치를 가중6분법하여 판단하므로 국민건강영양조

사결과를 소음성난청에서 사용하는 양호한 쪽 청력을 가중 

6분법으로 계산하여, 남자와 여자에서 40-80세까지의 청력

역치를 구하였다. 이후 각 연령별 평균 청력역치(가중6분법)

의 이동평균을 구하고, 이동평균의 이동평균을 구하여 연령

에 따라 평균 청력역치가 일정하게 증가함을 확인하고, 60- 

80세까지 청력역치에 대한 회귀식을 구하였다. 선형회귀식과 

지수회귀식 중에서 선형회귀식의 결정계수(R square) 값은 

남자에서 선형 0.95, 지수 0.96으로 지수회귀식이 더 높은 값

을 보였고, 여자는 선형, 지수 모두 0.97의 결정계수를 가졌

다. 60-76세 평균 청력역치에 근거한 회귀식으로 81-85세까

지의 예측값을 구하고, 77-80세까지의 평균 청력역치(vali-

dation 구간)를 근거로 정확도를 산출하였으며, 회귀식 결정

계수는 모두 지수가 선형보다 더 높았고, 지수 결정계수와 

정확도는 남자에서 각각 0.92와 96.4%였고, 여자에서 각각 

0.97, 94.1%였다. 8기 국민건강영양평가조사사업 결과에 근거

한 85세까지의 우리나라 노인성난청의 청력역치 중앙값은 

Table 3과 같다. 연령별 청력역치 중앙값은 5기와 8기 국민건

강영양조사사업 결과에서 차이가 없었다.

한국 노인성난청 영향에 대한 중앙값을 적용하여, 노화가 

난청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면 소음성난청과 노인성난청이 

Table 2. Different standards and applications noise-induced hearing loss among different countries

Country/state
Method

Threshold Age correction method
High threshold Restriction time or age Age correction

USA in general (-) (+) 30 days-5 yrs (+) ＞25 dB ISO data
Washington State (-) (+) within 2 yrs (-) ＞25 dB
France (-) (+) within 1 yr (-) ＞35 dB
Taiwan (+) (-) (-) ＞70 dB
UK (+) (+) within 5 yrs (-) ＞50 dB
Germany (-) (+) only working (-)

Hong Kong (-) (-) (+) ＞40 dB Lump sum payment
Singapore (+) (-) (+) ＞50 dB ＞50 yrs
Ontario/Canada (-) (-) (+) ＞22.5 dB ＞60 yrs, 0.5 dB/yr
Adapted from Schaafsma, et al. https://research.iscrr.com.au/__data/assets/pdf_file/0007/297142/Noise-induced-hearing-lossas-
sessment-for-workers-compensation-guidelines.pdf.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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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된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소음성난청 확진이 지연됨에 따라 노화 영향이 추가되어

서 소음성난청 장해 정도가 과대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최근 업무상 소음성난청 청구 시점의 변화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음과 노화가 복합된 소음성난청

에 대한 단순하지 않은 청각장해 판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 여러 원인이 복합된 소음성난청에서 소음에 의한 영향만

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노화에 따른 청력 변화를 보정

하는 여러 원칙과 방법에 대해 알고, 노인성난청에 대한 국제

적인 기초 자료와 우리나라에 특화된 현황 자료를 이용한다

면 소음과 노화가 복합된 소음성난청에서도 소음의 영향만

을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판정하는 데 조금 더 다가갈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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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⑤ 

해 설   �돌발성�난청에�동반된�급성일측성전정신경병증(전정신경염),�즉�급성�내이염으로�진단된�경우이며�바이러스�감염,�혈류장애�

등의�원인이�거론되고�있으며�다인성으로�알려져�있으나�아직�명확한�병태생리가�밝혀진�질환은�아니다.�스테로이드는�원인�

불명의�돌발성�난청에�쓰이는�치료제�중�유일하게�효과를�인정받고�있는�제제이나�문헌상으로�41%-61%의�환자에서�난청

이�회복되지만�모든�환자에서�회복을�기대할�수�있는�것은�아니다.�와우막이�파열되어�외림프누공이�있거나�최근에�외상을�

입은�경우�시험적�고실�개방술을�통해�내이의�누공을�확인해볼�수�있으나�그렇지�않은�원인�미상의�경우에는�조기의�수술적�

치료는�효과적이지�않다.�미국이비인후과학회(AAO-HNS)�돌발성�난청�가이드라인(2019)에서는�Laboratory�testing�(혈액

검사)을�“Clinicians�should�not�obtain� routine� laboratory� tests� in�patients�with�SSNHL”로�설명하고�있으며�“Strong�

recommendation�against”로�규정하고�있다.�전신�혹은�고실내�스테로이드�요법으로�청각�회복을�기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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